
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

위해식품 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 

  가. 회수제품명 : 명품갈비탕 기본맛

  나. 제 조 일 시 : 2026. 6. 17. (소비기한: 제조일로부터 12개월)

  다. 회 수 사 유 :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(대장균 기준치 초과)

  라. 회 수 방 법 : 영업자 자진 회수 (3등급)            

  마. 회수영업자 : 앰엔제이fnb

  바. 소  재  지 : 경기도 평택시 비전9길 19, 1층 일부호

  사. 연  락  처 : 031-653-1992

  아. 기 타 사 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    -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
    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

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[식품안전팀 ☎031-8024-3894]


